
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

지원제도 지원내용(2017년기준) 대    상

인건비지원

▪최저임금수준 인건비 + 사업주부담 

사회보험료(국비75:도비7.5:시비17.5)

 - 예비사회적기업 : 1년차 70%, 

2년차 60%

 - 사회적기업 : 1년차 60%, 2년차 

50%, 3년차 30%+20%(2년이상 

근로자추가지급)

▪최대 5년 범위내에서(예비사회적기

업2년, 사회적기업3년) 매1년 단위 

  재심사로 계속 지원 여부 결정 

※ 2017년 1인당 月1,478,790원

 (최저임금1,352,230원+보험료126,560원)

전문인력 
채용지원

▪전략기획, 회계, 마케팅 등 사업 

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

인건비 지원

▪월 200만원 한도 

(국비75:도비7.5:시비17.5)

▪사회적기업 : 3년간, 2인 한도

  - 지원비율 80%→ 70%→ 50%

▪예비사회적기업 : 2년간, 1인 한도

  - 지원비율 80%→ 70%

사회보험료 
지원

▪사회적기업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

지원

  (국비70:도비9:시비21)

▪지원기간

  -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

▪지원한도

  - 월50명, 1인당 월 126,560원

사업개발비 
지원

▪기술개발, R&D, 홍보 및 마케팅 등 

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

  (국비70:도비9:시비21)

▪지원한도

  - 사회적기업 : 연간 1억원

  - 예비사회적기업 : 연간 5천만원 이내

 ※ 자부담-1회차 10%, 2회차 20%, 

3회차 이상 30%이상 

시설장비
구입비지원

▪시설개선, 장비구입비 지원

  (도비50:시비50)

▪지원한도(격년 지원)

  - (예비)사회적기업: 연간 2천만원이내

 ※ 신청 사업비의 30% 자부담


